
□ 수용 - 소유자 동의없이 지적분할(불수용) 

 

00시장이 시행하는 하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00산업은 토지소유자

의 동의 없이 사업시행자가 무단으로 토지에 대한 지적분할 등을 한 사실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

하여는, 「 지적법 」 제28조제1호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하여

야 하는 지적분할 등의 신청을 사업시행자가 대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유없고, 당사자간

에 다투고 있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00․00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

정한 결과 손실보상금으로 금328,764,030원(개별보상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함)을 보상함

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보상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하다. 

수용의 개시일은  0000년 0월 00일로 하다. 


